
■ 전파법 시행령 [별표 5] <개정 2016. 6. 21.>

주파수의 표시(제29조의2 관련)

  1. 전파의 주파수는 3,000㎑ 이하의 것은 ㎑, 3,000㎑ 초과 3,000㎒ 이하

의 것은 ㎒, 3,000㎒ 초과 3,000㎓ 이하의 것은 ㎓로 표시한다. 다만, 주

파수 사용상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시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

있다.

  2. 전파의 주파수대열은 그 주파수의 범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아홉 개

의 주파수대로 구분한다.

주파수대의 주파수 범위 주파수대번호 주파수대약칭 미터법에 따른 구분

 3㎑ 초과 30㎑ 이하

 30㎑ 초과 300㎑ 이하

 300㎑ 초과 3,000㎑ 이하

 3㎒ 초과 30㎒ 이하

 30㎒ 초과 300㎒ 이하

 300㎒ 초과 3,000㎒ 이하

 3㎓ 초과 30㎓ 이하

 30㎓ 초과 300㎓ 이하

 300㎓ 초과 3,000㎓ 이하

 (또는 3㎔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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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를 함에 있어서 H2A전파․H2B전파․H2D
전파․R3E전파․H3E전파 또는 J3E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파수의 표시는 

반송주파수로 하고, 그 전파의 할당주파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. 

이 경우에 할당주파수는 반송주파수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.

구 분 할 당 주 파 수

 H2A․
 H2B

 1. 선택호출장치 또는 비상 위치

지시용 무선표지 설비

 반송주파수보다 1,100㎐가 높은 주

파수

 2. 제1호 외의 것
 반송주파수보다 500㎐가 높은 주파

수

R3E․H3E․J3E  반송주파수보다 1,400㎐가 높은 주

파수


